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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G 수입부과금 3월 59% 인상
9750원서 1만5480원으로 … 발전연료 부과금 면제․환급도 폐지

액화천연가스(LNG)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3월부터 크게 오른다.

산업자원부는 신․재생 에너지 보급 및 해외자원 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 재원 마련을 위해 3월1일

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현행 톤당 9750원에서 1만5480원으로 59% 인상할 방침이라고 2월21일 발표했다.

또 2007년 1월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과 같은 수준(리터당 14원)인 톤당 2만1210원까지 추

가 인상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과금 적용이 면제됐거나 전액 환급됐던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

의 면제․환급을 폐지키로 했다.

산자부는 LNG 부과금 인상과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 부과금 면제․환급 폐지로 2010년까지 연평균 

3400억원(2005년 2000억원), 총 2조원의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또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가스요금 조정시 2차에 걸친 부과금 인상분(㎥당 9.25원)을 모두 흡

수해 이미 도시가스용 LNG 도매요금기준을 ㎥당 14.56원 인하했다고 밝혔다.

아울러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석유부과금 징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05년 전기요금 조

정시기에 맞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율 인하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.

한편,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2006년 3월까지 1년간 

한시적으로 유지한 뒤 폐지키로 해 정책변화의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.

산자부 관계자는 “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이 24조원 정도로 현행 석유부과금을 유

지하면 10조6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조치로 2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되며 나머지는 교

통세 조정 등 다른 방안을 강구”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2/22>


